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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g-Soo A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local council function between Gyeongnam-executive officials and those of the

council.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enable the council

function to find an alternative for activating the function. This study has been

executed latent mean analys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some

errors in existing methods for each functional element of the council.

In a nutshell, two group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statically(p>

.05). While the ordinance hearings, budget hearings, civil service audit, the

question of administration, the Gyeongnam-resident representative, and

independent activitie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p<.05). Council Officials

perceived Ordinance hearings, budget hearings, civil service audit, the question

of administrative, the Gyeongnam-resident representative, and independent

activities more positively compared to executiv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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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차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부활된 이후 1995년 6월 27일

통합선거법에 의해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맞이

하였으며 우리사회 전체의 패러다임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감시ㆍ견제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강

인호 외, 2002; 강상원ㆍ이승모, 2009).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핵심기능으로 하고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공

식적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다(최흥석, 2003: 132).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지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감독ㆍ비판ㆍ통

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

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의례의 역

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되

는 바, 이러한 의정활동의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외(2002)는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모형을 정립하였고, 박종관․유준석(2005)은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태곤(2006)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강상원 최병대(2010)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권영주(2009)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정량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주민, 의원, 집행부공무원 및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만

한정하였다. 지방자치제 정착에 중요한 주체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들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대한 행태적 접근으로 실제 지방의회에서 사

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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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방법도 빈도분

석, X2-검정, t-검정을 실시한 기존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기능요소 각각의

변수들에 오차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지방의회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의결․입법․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제반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여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ezey(1979)는 지방의회 기능으로

정책기능, 대표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고, Press & Verberg(1983)는 법률제정

기능, 행정감시기능, 주민봉사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김명환 박기관(2001)은 여론 수렴

및 반영,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심의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민대표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김상미(2005)는 자치입법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 주민의견수렴기능으로

분류하였고, 권영주(2009)는 입법기능, 예산기능,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으로 유형화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한 연구자들의 지방의회 기능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의회 기능

연구자 지방의회의 기능

Mezey(1979) 정책기능/대표기능/체제유지기능

Press &
Verberg(1983)

법률제정기능/ 행정감사기능/ 주민봉사기능

박재창(1991) 주민대표기능/정책결정기능/감독 및 통제기능/인적자원공급기능

최봉기(1994) 의결기능/정책기능/입법기능/견제감시기능/대의기능

정재길(1995) 정책결정기능/자치입법기능/행정통제기능

정준금(2000) 조례제정/예결산심의/시정질의/시정감사/시민의견수렴활동

김명환․박기관
(2001)

여론수렴 및 반영/조례제정 및 개정/예산심의 결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민대표기능

강인호
외(2002)

입법기능(예 결산심의, 조례 제정 및 개정)/통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주민대표기능

김상미(2005) 자치입법기능/집행기관 견제기능/주민의견 수렴기능

정국용(2007) 입법기능/정책결정기능/주민대표기능/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최근열․장영두
(2008)

정책결정기능(조례제정 및 개정,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행정
통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심의활동과 의결, 도정질문, 서
면질문)/정치적 대표기능(민원수렴 및 해결)

강상원․이승모
(2009)

입법기능/통제기능/주민대표기능

권영주(2009) 입법기능/예산기능/통제기능/주민대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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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방의회에 법

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입법기능,

예산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자율기능으로 유형화하였다.

2. 지방의회 기능

1) 입법 기능

(1) 조례 발의

국회나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일 것이다. 국회는 법률제정

권을,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ㆍ폐된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자치단체장이 제

출한 조례안의 수정, 심사의 지연 또는 부결,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

해 행사된다. 입법기능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역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으로 의회의 입법과 정책입안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광호ㆍ박기관, 2005).

특히 서울특별시 사례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의회의 비중과 역량에 따라 좌우

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비율이 높게

된다(권영주, 2009: 21). 반대로 지방의회의 정책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이 수정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조례 심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갖는다. 심의기관으로

서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의회의 의사가 없으

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은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유광호ㆍ박기관, 2005).

2) 예산기능: 예산심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의 심의ㆍ의결 및 결산과 관련된 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성격은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다. 기관분리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형

태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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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

진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 심의 기능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강인호

외, 2002: 10).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 집행기관의 비협조,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한 담합과 협동의안통과행위의 피

해에 기인되고 있다(김종순, 1995: 642).

3) 견제기능

(1)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또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진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

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ㆍ감

시하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는 지방의회에 행

정사무감사권과 시정 질문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98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

사무조사권이 추가되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는 재정과 일반 행정에 관한 심의ㆍ의결권

을 통해 폭넓은 견제 및 감시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을 행사한다(김상미, 2005).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인 주민대표기능, 조례제정기능,

행정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권한이며,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포괄

적으로 확인ㆍ감시하는 기능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감사로

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김인룡ㆍ김용민, 2006).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

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김기성, 2008).

(2) 시정 질의

지방의회의 시정 질의는 지방의회가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방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질의

권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제

인 동시에 시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강인호 외, 2002: 13).

4)주민대표기능: 주민대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한다(유광호ㆍ박기관, 2005). 따라서 전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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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의원은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대의제 민주제의 정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의회

활동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간의 유대관계나 연대관계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김명환ㆍ박기관, 2001: 46).

5) 자율기능: 자율활동

지방의회는 자율적 활동으로 의원연수, 전문가 초빙 연구 , 연찬회, 세미나 및 타 도시

와의 교류활동 등을 수행한다.

Ⅲ.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 요소에 따라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청 공무원(이하 ‘집행부공

무원’이라 칭한다)과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의회공무원’이라 칭한다)간 에 인식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의회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자

료인 회의록 및 의정자료 등에만 의존한다면 지방의회 기능과 관련된 통계자료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실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의회의 기능

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의회의 기능을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등 7가지의 기능 요소로 유형화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집행부공무원과

의회공무원의 인식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자율적 활동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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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관련된 평가는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비교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기능 요소와 평가문항을 나타

내었다.

<표 2> 지방의회 기능요소와 평가문항

의정기능 의정기능 요소 평가문항

입법기능

조례 발의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조례안 발의 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

조례 심의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기능 예산 심의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내용의 타당성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결산심의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의 적절성

견제기능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

도정질문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도민대표기능 도민대표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청원․민원처리 노력

-여론동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

자율기능 자율적 활동

-세미나 등의 참석 노력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의정기능 인식 관련 설문조사는 집행부공무원의 경우 층화강제할당추출(부

서별, 성별, 직급별)을 실시하였고, 의회공무원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집단 확인적 요

인분석(multi-group)을 이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척도가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

부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12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7개 변수에 대한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잠재평균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요소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로 정의된다. 왜냐하면 집단간 차이를 평가하는 t-test 혹은 다변량 분산분석

(MANOVA)과 같은 전통적 접근들은 측정오차에 의한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에 의존하

게 됨으로 잘못된 결론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Cole, Maxwell, Arvey, & Salas,

1993). 따라서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평균비교를 하는 잠재평균분석

(LMA: Latent Means Analysis)방법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기법에 비해서 집단간 차

이를 더 정확하게 검정하는 강력한 통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평균분석에 선행하여 각 집단에 대해 개별 문항이 동일한 척도 위에 놓이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이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요인계수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 invariance)을 검정함으로써 확인이 되고 이 가정들

이 성립되어야만 잠재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회 공무원와 경상남도 집행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6일

부터 2012년 8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집행부공

무원이 총 468부, 의회공무원은 총 60부였다. 집행공무원과 의회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집행부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5.2%, 여성은 24.8%로 남성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대

27.1%, 50대 26.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7급 29.5%, 5급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로는대졸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학원졸 24.1%, 전문대 7.7%, 고졸

3.8%순으로 조사되었다.

의회공무원의 경우는 남성이 63.3%, 여성이 36.7%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

대 50.0%, 50대 28.3%, 30대 21.7%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로는 7급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6급 28.3%, 5급이 15.0%, 8 9급 10.0%, 4

급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원졸 16.7%, 전문대졸 13.3%, 고졸 8.3%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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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변수 유형 빈도 비율 구분 변수 유형 빈도 비율

집행부

공무원

성별
여성 116 24.8

의회

공무원

성별
여성 22 36.7

남성 352 75.2 남성 38 63.3

연령대

20대 6 1.3

연령대

20대 0 0.0

30대 127 27.1 30대 13 21.7

40대 210 44.9 40대 30 50.0

50대 124 26.5 50대 17 28.3

60대 1 0.2 60대 0 0.0

직급

4급이상 18 3.8

직급

4급이상 4 6.7

5급 84 17.9 5급 9 15.0

6급 179 38.2 6급 17 28.3

7급 138 29.5 7급 24 40.0

8 9급 49 10.5 8․9급 6 10.0

학력

고졸 18 3.8

학력

고졸 5 8.3

전문대졸 36 7.7 전문대졸 8 13.3

대졸 301 64.3 대졸 37 61.7

대학원졸 113 24.1 대학원졸 19 16.7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의정기능 요소의 맥락에 부합되게 사전에 타당화된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구성개념들을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7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례발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기능으로서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측정문항으로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조례 심의에 관한 문항으로는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등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예산 심의에 관한 측정문항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내용의 타당

성”,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결산심의과정에의 전문가활용의 적절성”의 문항들을 사

용하였다. 행정사무감사의 측정문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로 구성하였다.

도정질문 측정문항으로는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요구

자료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로 나타내었다. 도민대표에 관한 문항으

로는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청원ㆍ민원처리 노력”, “여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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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의 측정문항으로 나타내었다. 자율적 활동으로는 “세

미나 등의 참석 노력”,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등의 문항으로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설문 조사는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요인은 고유값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문항들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는 성분행렬방식을 적용하여 적재값(loading value)을 나타내었다.

입법기능의 측정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각각의 요인은 조례 발의와 조례 심의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설명분산을 보면 조

례발의는 44.685%이고 조례심의는 30.683%로 나타났으며, 전체 측정변수들의 누적설

명력은 75.368%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입법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조례발의 조례심의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593 .306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774 .209

조례안 발의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 .875 .393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242 .801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285 .834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311 .854

고유값(eigen value) 3.128 2.148

설명분산(%) 44.685 30.683

누적설명(%) 44.685 75.368

예산기능의 타당도 분석의 성분행렬 결과를 보면, 고유값은 3.802로 나타났으며 설명

분산은 76.043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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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예산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예산심의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900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878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내용의 타당성 .877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859

결산심의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의 적절성 .845

고유값(eigen value) 3.802

설명분산(%) 76.043

누적설명(%) 76.043

견제기능의 타당도 측정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설명분

산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35.266%이고 도정질문은 43.021%로 나타났다. 전체 측정

변수들의 누적설명력은 78.287%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견제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726 .47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833 .37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
.847 .379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424 .778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393 .782

요구자료의 구체성 .358 .786

요구 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366 .815

고유값(eigen value) 2.821 3.442

설명분산(%) 35.266 43.021

누적설명(%) 35.266 78.287

도민대표기능의 타당도 분석의 성분행렬 결과를 보면, 고유값은 3.178로 나타났으며

설명분산은 79.44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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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민대표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도민대표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907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901

청원ㆍ민원처리 노력 .880

여론동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 .877

고유값(eigen value) 3.178

설명분산(%) 79.442

누적설명(%) 79.442

성분행렬로 나타낸 자율기능의 타당도 분석을 살펴보면, 고유값은 2.911로 나타났으

며 설명분산은 72.7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자율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자율적 활동

세미나 등의 참석 노력 .876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874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838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 .824

고유값(eigen value) 2.911

설명분산(%) 72.784

누적설명(%) 72.784

타당도 분석 후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나타난 측

정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는 Cronbach'α값 계수로 나타내었다.

적절한 신뢰도 계수값은 .70이상이 요구된다(Nunnally, 1978).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

뢰계수는 모두 최소 .852이상으로 나타나 차후 분석에서 큰 무리가 없는 측정문항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요인별 신뢰도 분석

요인
회전 전

문항수

회전 후

문항수
Cronbach'α값

조례 발의 4 3 .852

조례 심의 3 3 .873

예산 심의 5 3 .921

행정사무감사 3 3 .889

도정질문 5 4 .920

도민대표 4 4 .913

자율적 활동 4 4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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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 간에 의회 의정기능에 대해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

명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만족해야할

가정들을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측정동일성 검정

두 집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에 따른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요인

계수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들을 규명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이란 상이한 집단간에서

조사 및 측정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MOS 21.0을 이용하

여 최대우도법(ML)을 바탕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이란 비교하고자하는 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를 평가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을 가지고 모형들 간의 적합

성을 분석한다.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 중에서 동일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

나면 형태동일성이 만족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동일성 검정을 위해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

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을 두 집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

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초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표 10>의 형태 동일성(모

형1)은 두 집단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1)으로 나타났다.

<표 10> 동일성검정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자유도 NNFI CFI RMSEA

모형1 형태 동일성 1333.420 658 .939 .947 .044

모형2 요인계수 동일성 1355.360 679 .941 .947 .044

모형3
요인계수 및 절편

동일성
1406.243 707 .942 .945 .043

모형4
요인계수,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1425.314 714 .941 .944 .044

1)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RMSEA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 이면 적당한 적합도이

다. NNFI와 CFI는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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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계수 동일성 검정

요인계수 동일성검정이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찰변수들의 요인계수 값의 측정부문

에서 동일한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측정동일성 검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요인계수 동일성을 검정하기 위해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수에 걸리는 요인적재치가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요인계수 동일성모형과 기초모형의 X2값과 자유도를 비

교하였다. 이는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X2값 차이(ΔX2)를 통해 검정이 가능하

다. 기초모형과 요인계수 동일성모형의 X2값 차이는 유의미하였다(ΔX2=21, 21.94,

p<.001). 뿐만 아니라 요인계수 동일형모형(모형2)을 모형1과 비교했을 때, NNFI값은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에 요인계수 동일성은 성립하였다.

(3) 절편 동일성 검정

요인계수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 단계인 절편 동일성(모형3)을 검정하였다. 절편

동일성 검정은 오차와 관찰변수와의 경로를 제약한 상태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요인계수 동일성(모형2)과 각 측정 변수인 절편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검정(모형3)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절편 동일성 검정을 위

해 모형2와 모형3간의 X2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ΔX2=28, 50.883, p<.001). 역시 NNFI와 RMSEA값의 절편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

형의 지수가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지수에 비해 미흡하지 않았으므로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3의 절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

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에서 요인계수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균의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2) 잠재평균 비교분석

형태 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잠재평균분석

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함으로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해야한다.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

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된다. 즉,

η= β(1) +ε

가 되는 것이다. 식에서 η는 요인, β는 회귀계수, ε는 오차가 된다. 요인의 잠재평균, Ε

(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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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η) = β + Ε(ε)

가 되는데 오차의 평균 Ε(ε)은 0이라는 가정 하에 Ε(η) = β가 되어 추정되는 회귀계수

가 잠재평균이 된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비교집단

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Hancock, 1997). 즉,

Ε(η) - Ε(ηR) = β -βR =β

가 되어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 β

는 그 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된다. 따라서 β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두 집

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가 된다.

잠재평균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효과 크기 d값

이 .2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수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나타난 요인분산 동일성모형(모형4)의 적합도를 절편 동일성모형(모형3)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음으로(ΔX2(7, 19.07), p<.001, ΔNNFI=-.001 Δ

CFI=-.001 ΔRMSEA=.001),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부공무원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하여 의회공무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은 구분 변수에 대한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부공무원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11>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공무원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 분석

잠재변수
의회공무원 집단 집행공무원 집단

효과 크기(d)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조례 발의 0 3.13 -.116 3.02 .282

조례 심의 0 3.20 -.280** 2.92 .543

예산 심의 0 2.96 -.194* 2.76 .397

행정사무감사 0 3.15 -.320*** 2.84 .648

도정질문 0 2.99 -.183* 2.80 .379

도민대표 0 3.15 -.257** 2.91 .510

자율적 활동 0 3.33 -.318*** 2.99 .828

p<.05: *, p<.01: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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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평균분석 결과,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부공무원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

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즉 조례 발의에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반면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에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의 통계적 차이가 발견

되었다(p<.05).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

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

다 잠재평균 .280 정도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

의수준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잠재평균 .194 정도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잠

재평균 .320로 높은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질문에서도 .183 정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

다 높은 것으로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민

대표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p<.01에서 역시 의회공무원이 집행공무원보다 의정기능에 대

한 인식도가 .257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318 정

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자율적 활동에 대해 의회공

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의정기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Cohen(1988)의 효과 크기에 미루어 볼 때,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

정질문, 도민대표 등은 중간 수준이지만, 분명히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

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지방의회는 대의제적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통합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영역에는 법적ㆍ제도적으로

부여되는 공식적인 권한의 행사뿐만 아니라 비예측적인 수많은 활동들이 상호 연계적으

로 이루어지는 부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미흡하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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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은 의정활동상의 입법기

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주민대표기능 등의 수행시 많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회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민의 대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관

련된 행위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정기능에 대해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자자인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상대적인 인식

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간에는 조례 발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외하

고는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방의회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집행부공무원

보다 의정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

사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회의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도 집행부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 이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연찬회나 세

미나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참석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례 심의의 경우 의회공무원은 의원들의 조례 심의 전

개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집행부공무원들은 심의 결과만을 이해하다보

니 집행부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의회공무원들보다 인식 정도가 낮다. 도민대표활동에

있어서는 청원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지만, 민원처리의 경

우 지방의회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집행부에 이를 이송하는 데, 이 때 집행부입장

에서는 민원 이송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산심의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

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바, 집행부공무원은 의회가 예산

을 삭감할 시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과 예산활동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는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의정기능에 대한

상호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과정상에 상호 유기적인 조정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활동 인식의 차이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의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범위 확대, 행정감사권

의 합리적인 조정, 행정감사를 위한 불필요한 문서 요구 자제, 두 기관간의 대화 창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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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서의 상설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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